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300 지방교부세 ]  [ 310 지방교부세 ]  [ 311 지방교부세 ]

[ 기획감사실 ]

 300 9,862,495 4,862,495 5,000,000
지방교부세

 310 9,862,495 4,862,495 5,000,000
지방교부세

 311 9,862,495 4,862,495 5,000,000
지방교부세

 311-01 9,862,495 4,862,495 5,000,000 계 5,000,000
지방교부세

○ 부동산교부세   = 5,000,000

 500 12,205 42,205 △30,000
보조금

 520 12,205 42,205 △30,000
시도비보조금등

 521 12,205 42,205 △30,000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12,205 42,205 △30,000 계 △30,000
시도비보조금등

○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비(전액삭감)   = △30,000

 
52,677,935 47,707,935 4,970,000기획감사실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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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총무과 ]

 500 31,874 23,430 8,444
보조금

 510 8,844 400 8,444
국고보조금등

 511 8,844 400 8,444
국고보조금등

 511-01 8,844 400 8,444 계 8,444
국고보조금

○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  = 8,444

 
32,097 23,653 8,444총무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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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2 사용료수입 ]

[ 주민자치과 ]

 200 172,990 177,190 △4,200
세외수입

 210 1,200 △1,200
경상적세외수입

 212 1,200 △1,200
사용료수입

 212-08 1,200 △1,200 계 △1,200
기타사용료

○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(전액삭감)   = △1,200

 220 172,990 175,990 △3,00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160,000 163,000 △3,000
잡수입

 228-09 159,000 162,000 △3,000 계 △3,000
기타잡수입

○ 연수한마당 광고료  

(경정) 9,000,000원 - (기정) 12,000,000원 = △3,000

 300 62,000 62,000
지방교부세

 310 62,000 62,000
지방교부세

 311 62,000 62,000
지방교부세

 311-01 62,000 62,000 계 62,000
지방교부세

○ 평생학습인프라구축사업(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)   = 50,000

○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  = 12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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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]  [ 410 조정교부금 ]  [ 411 조정교부금 ]

[ 주민자치과 ]

 400 163,000 163,000
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

 410 163,000 163,000
조정교부금

 411 163,000 163,000
조정교부금

 411-01 163,000 163,000 계 163,000
조정교부금

○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신설   = 163,000

 500 25,325 20,505 4,820
보조금

 510 8,515 3,695 4,820
국고보조금등

 511 8,515 3,695 4,820
국고보조금등

 511-01 8,515 3,695 4,820 계 4,820
국고보조금

○ 2005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(  

  성립전경비)   = 4,820

 
423,315 197,695 225,620주민자치과  계

4 / 35


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2 사용료수입 ]

[ 재무과 ]

 200 500,110 341,503 158,607
세외수입

 210 152,749 150,649 2,100
경상적세외수입

 212 30,000 27,900 2,100
사용료수입

 212-08 30,000 27,900 2,100 계 2,100
기타사용료

○ 대강당, 대회의실 대관료  

(경정) 30,000,000원 - (기정) 27,900,000원 = 2,100

 220 347,361 190,854 156,507
임시적세외수입

 221 231,507 75,000 156,507
재산매각수입

 221-01국유재산 197,507 41,000 156,507 계 156,507
매각수입

○ 국유재산매각수입  

(경정) 197,507,270원 - (기정) 41,000,000원 = 156,507

 500 27,300 27,075 225
보조금

 510 3,000 2,850 150
국고보조금등

 511 3,000 2,850 150
국고보조금등

 511-01 3,000 2,850 150 계 150
국고보조금

○ 전기이륜차구입  

5 / 35


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재무과 ]

(경정) 3,000,000원 - (기정) 2,850,000원 = 150

 520 24,300 24,225 75
시도비보조금등

 521 24,300 24,225 75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24,300 24,225 75 계 75
시도비보조금등

○ 전기이륜차구입  

(경정) 1,500,000원 - (기정) 1,425,000원 = 75

 
527,410 368,578 158,832재무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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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100 지방세수입 ]  [ 110 지방세 ]  [ 111 보통세 ]

[ 세무과 ]

 100 14,229,000 19,075,000 △4,846,000
지방세수입

 110 14,229,000 19,075,000 △4,846,000
지방세

 111 12,799,000 18,027,000 △5,228,000
보통세

 111-03 301,000 283,000 18,000 계 18,000
면허세

○ 면허세  

(경정) 301,000,000원 - (기정) 283,000,000원 = 18,000

 111-05 12,498,000 17,744,000 △5,246,000 계 △5,246,000
재산세

○ 재산세  

(경정) 12,498,000,000 - (기정) 17,744,000,000원 = △5,246,000

 112 837,000 606,000 231,000
목적세

 112-03 837,000 606,000 231,000 계 231,000
사업소세

○ 사업소세  

(경정) 837,000,000원 - (기정) 606,000,000원 = 231,000

 113 593,000 442,000 151,000
과년도수입

 113-01 593,000 442,000 151,000 계 151,000
과년도수입

○ 과년도수입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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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100 지방세수입 ]  [ 110 지방세 ]  [ 113 과년도수입 ]

[ 세무과 ]

(경정) 593,000,000원 - (기정) 442,000,000원 = 151,000

 200 5,734,878 3,890,138 1,844,740
세외수입

 210 5,731,000 3,885,000 1,846,000
경상적세외수입

 213 981,000 846,000 135,000
수수료수입

 213-01 981,000 846,000 135,000 계 135,000
증지수입

○ 증지수입  

(경정) 981,000,000원 - (기정) 846,000,000원 = 135,000

 215 4,100,000 2,250,000 1,850,000
징수교부금수입

 215-01 4,100,000 2,250,000 1,850,000 계 1,850,000
징수교부금수입

○ 시세징수교부금  

(경정) 4,100,000,000원 - (기정) 2,250,000,000원 = 1,850,000

 216 650,000 789,000 △139,000
이자수입

 216-01공공예금 650,000 789,000 △139,000 계 △139,000
이자수입

○ 공공예금이자수입  

(경정) 650,000,000원 - (기정) 789,000,000원 = △139,000

 220 3,878 5,138 △1,260
임시적세외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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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세무과 ]

 228 3,712 4,972 △1,260
잡수입

 228-05 2,340 3,600 △1,260 계 △1,260
체납처분수입

○ 체납처분수입  

(경정) 2,340,000원 - (기정) 3,600,000원 = △1,260

 500 36,000 21,000 15,000
보조금

 520 36,000 21,000 15,000
시도비보조금등

 521 36,000 21,000 15,000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36,000 21,000 15,000 계 15,000
시도비보조금등

○ 체납정리 3개년 추진 사업   = 15,000

 
19,999,878 22,986,138 △2,986,260세무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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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]  [ 410 조정교부금 ]  [ 411 조정교부금 ]

[ 사회복지과 ]

 400 1,520,296 1,520,296
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

 410 1,520,296 1,520,296
조정교부금

 411 1,520,296 1,520,296
조정교부금

 411-01 1,520,296 1,520,296 계 1,520,296
조정교부금

○ 청학노인복지센터 증축   = 1,500,000

○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 = 20,296

 500 28,933,057 26,728,742 2,204,315
보조금

 510 17,678,845 16,503,978 1,174,867
국고보조금등

 511 17,678,845 16,503,978 1,174,867
국고보조금등

 511-01 17,678,845 16,503,978 1,174,867 계 1,174,867
국고보조금

○ 일반사회복지지원(전담공무원 및 공익인건비)   = △367,488

○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  = 14,856

○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 = 20,296

○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 

(경정) 515,067,000원 - (기정) 476,350,000원 = 38,717

○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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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(경정)154,200,000원 - (기정)79,029,000원 = 75,171

○ 기초생활보장급여  

(경정) 11,962,990,000원 - (기정) 10,800,000,000원 = 1,162,990

○ 지역아동센터 운영  

(경정) 24,000,000원 - (기정) 18,000,000원 = 6,000

○ 경로연금  

(경정) 695,655,000원 - (기정) 695,900,000원 = △245

○ 노인지도사 파견사업(성립전경비)   = 4,268

○ 보육사업  

(경정) 1,655,832,000원 - (기정) 1,477,000,000원 = 178,832

○ 구립보육시설 설치   = 41,470

 520 11,254,212 10,224,764 1,029,448
시도비보조금등

 521 11,254,212 10,224,764 1,029,448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11,254,212 10,224,764 1,029,448 계 1,029,448
시도비보조금등

○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(복지관)  

(경정) 56,388,000원 - (기정) 52,888,000원 = 3,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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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 

(경정) 485,244,000원 - (기정) 455,244,000원 = 30,000

○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선학1,2) 운영(성립전경비)  

(경정) 55,500,000원 - (기정) 48,000,000원 = 7,500

○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부모회, 여성장애인) 운영비(  

  성립전경비)  

(경정) 115,000,000원 - (기정) 108,000,000원 = 7,000

○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 

(경정) 332,400,000원 - (기정) 362,400,000원 = △30,000

○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

(경정) 512,400,000원 - (기정) 308,500,000원 = 203,900

○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  

(경정) 1,628,949,000원 - (기정) 1,378,364,000원 = 250,585

○ 장애인복지관 차량지원   = 55,000

○ 장애인체육관 난방공사   = 10,000

○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  = 14,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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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 

(경정) 19,987,000원 - (기정) 21,505,000원 = △1,518

○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 

(경정) 211,673,000원 - (기정) 194,758,000원 = 16,915

○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(전액삭감)   = △8,400

○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지원  

(경정) 3,245,000원 - (기정) 7,350,000원 = △4,105

○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비  

(경정) 24,300,000원 - (기정) 25,000,000원 = △700

○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(성립전경비)  

(경정) 11,000,000원 - (기정) 10,000,000원 = 1,000

○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 

(경정) 38,550,000원 - (기정) 19,757,000원 = 18,793

○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 

(경정) 13,430,000원 - (기정) 12,650,000원 = 780

○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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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(경정) 7,180,000원 - (기정) 5,420,000원 = 1,760

○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(중.고생)  

(경정) 33,360,000원 - (기정) 17,700,000원 = 15,660

○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지원  

(경정) 14,800,000원 - (기정) 10,000,000원 = 4,800

○ 기초생활보장급여  

(경정) 1,495,374,000원 - (기정) 1,350,000,000원 = 145,374

○ 자활후견기관종사자 장려수당  

(경정) 9,000,000원 - (기정) 7,200,000원 = 1,800

○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 

(경정) 24,490,000원 - (기정) 26,700,000원 = △2,210

○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 

(경정) 29,000,000원 - (기정) 24,000,000원 = 5,000

○ 지역아동센터 운영  

(경정) 12,000,000원 - (기정) 9,000,000원 = 3,000

○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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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(경정) 76,491,000원 - (기정) 92,257,000원 = △15,766

○ 경로연금  

(경정) 208,697,000원 - (기정) 208,770,000원 = △73

○ 경로교통수당  

(경정) 863,638,000원 - (기정) 823,691,000원 = 39,947

○ 저소득노인 목욕비  

(경정) 17,120,000원 - (기정) 15,120,000원 = 2,000

○ 노인지도사 파견사업(성립전경비)   = 7,482

○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(성립전경비)  

(경정) 46,565,000원 - (기정) 33,172,000원 = 13,393

○ 노인일자리센터사업개발비(성립전경비)   = 15,000

○ 노인취업창구 취업박람회 운영비(성립전경비)   = 2,000

○ 보육사업  

(경정)827,916,000원 - (기정)738,500,000원 = 89,416

○ 보육시설 운영지원  

(경정) 343,004,000원 - (기정) 416,560,000원 = △73,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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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 시간연장보육시설 설치비(전액삭감)   = △10,000

○ 구립보육시설 설치   = 209,315

 
31,099,048 27,374,437 3,724,611사회복지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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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3 수수료수입 ]

[ 청소과 ]

 200 3,342,036 3,706,067 △364,031
세외수입

 210 3,300,062 3,667,093 △367,031
경상적세외수입

 213 3,292,534 3,659,565 △367,031
수수료수입

 213-02쓰레기처 2,547,332 2,914,363 △367,031 계 △367,031
리봉투판매수입

○ 음식물류전용봉투 판매대금  

(경정) 119,290,416원 - (기정) 157,269,000원 = △37,978

○ 종량제 일반용 봉투 판매대금  

(경정) 2,131,431,216원 - (기정) 2,460,336,000원 = △328,904

○ 가정사업계 봉투 판매대금  

(경정) 108,693,384원 - (기정) 114,252,000원 = △5,558

○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대금  

(경정) 187,915,800원 - (기정) 182,506,000원 = 5,409

 220 41,974 38,974 3,00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33,800 30,800 3,000
잡수입

 228-04 33,800 30,800 3,000 계 3,000
과태료수입

○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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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청소과 ]

(경정) 10,000,000원 - (기정) 7,000,000원 = 3,000

 
3,462,236 3,826,267 △364,031청소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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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5 징수교부금수입 ]

[ 환경위생과 ]

 200 236,000 210,660 25,340
세외수입

 210 181,000 158,400 22,600
경상적세외수입

 215 181,000 158,400 22,600
징수교부금수입

 215-01 181,000 158,400 22,600 계 22,600
징수교부금수입

○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 

(경정) 181,000,000원 - (기정) 158,400,000원 = 22,600

 220 55,000 52,260 2,74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55,000 52,260 2,740
잡수입

 228-04 55,000 52,260 2,740 계 2,740
과태료수입

○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 

(경정) 5,000,000원 - (기정) 11,200,000원 = △6,200

○ 정밀검사 과태료  

(경정) 30,000,000원 - (기정) 21,060,000원 = 8,940

 
236,000 210,660 25,340환경위생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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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]  [ 410 조정교부금 ]  [ 411 조정교부금 ]

[ 지역경제과 ]

 400 11,500 11,500
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

 410 11,500 11,500
조정교부금

 411 11,500 11,500
조정교부금

 411-01 11,500 11,500 계 11,500
조정교부금

○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추가지원   = 11,500

 500 307,139 306,155 984
보조금

 510 81,726 78,830 2,896
국고보조금등

 511 81,726 78,830 2,896
국고보조금등

 511-01 81,726 78,830 2,896 계 2,896
국고보조금

○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   = △630

○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행정비(성립전경비)   = 100

○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(성립전경비)  

(경정) 34,536,000원 - (기정) 31,719,000원 = 2,817

○ 쌀생산조정제사업  

(경정) 5,048,000원 - (기정) 5,100,000원 = △52

○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(신설)   = 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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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지역경제과 ]

 520 225,413 227,325 △1,912
시도비보조금등

 521 225,413 227,325 △1,912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225,413 227,325 △1,912 계 △1,912
시도비보조금등

○ 농업인자녀학자금  

(경정) 2,131,000원 - (기정) 4,043,000원 = △1,912

 
364,078 351,594 12,484지역경제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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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문화체육과 ]

 200 149,855 156,455 △6,600
세외수입

 220 79,855 86,455 △6,60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40,790 59,790 △19,000
잡수입

 228-04 26,000 45,000 △19,000 계 △19,000
과태료수입

○ 음.비.게임법 위반업소 과징금  

(경정) 16,000,000원 - (기정) 25,000,000원 = △9,000

○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과징금  

(경정) 10,000,000원 - (기정) 20,000,000원 = △10,000

 229 37,400 25,000 12,400
과년도수입

 229-01 37,400 25,000 12,400 계 12,400
과년도수입

○ 음.비.게임법 위반업소 과징금(과년도)  

(경정) 22,400,000원 - (기정) 10,000,000원 = 12,400

 500 1,728,264 1,709,150 19,114
보조금

 510 359,548 365,048 △5,500
국고보조금등

 511 359,548 365,048 △5,500
국고보조금등

 511-01 54,548 55,048 △500 계 △500
국고보조금

22 / 35


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문화체육과 ]

○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  

(경정) 2,000,000원 - (기정) 2,500,000원 = △500

 511-02국가균형 305,000 310,000 △5,000 계 △5,000
특별회계보조금

○ 청소년공부방 운영  

(경정) 5,000,000원 - (기정) 10,000,000원 = △5,000

 520 1,368,716 1,344,102 24,614
시도비보조금등

 521 1,368,716 1,344,102 24,614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1,368,716 1,344,102 24,614 계 24,614
시도비보조금등

○ 문고 자료구입비(성립전경비)   = 4,000

○ 군, 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 

(경정) 65,000,000원 - (기정) 40,000,000원 = 25,000

○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  

(경정) 2,000,000원 - (기정) 2,500,000원 = △500

○ 청소년공부방 운영  

(경정) 16,950,000원 - (기정) 15,000,000원 = 1,950

○ 청소년종합상담실 지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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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문화체육과 ]

(경정) 14,164,000원 - (기정) 20,000,000원 = △5,836

 
1,878,119 1,865,605 12,514문화체육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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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1 재산임대수입 ]

[ 건설과 ]

 200 2,141,205 1,525,396 615,809
세외수입

 210 1,006,991 541,000 465,991
경상적세외수입

 211 6,625 41,000 △34,375
재산임대수입

 211-02 6,625 41,000 △34,375 계 △34,375
공유재산임대료

○ 아암도해안공원내 매점 임대료  

(경정) 6,625,000원 - (기정) 41,000,000원 = △34,375

 212 850,323 350,000 500,323
사용료수입

 212-01 838,620 340,000 498,620 계 498,620
도로사용료

○ 도로사용료  

(경정) 838,620,000원 - (기정) 340,000,000원 = 498,620

 212-02 11,703 10,000 1,703 계 1,703
하천사용료

○ 하천사용료  

(경정) 11,703,000원 - (기정) 10,000,000원 = 1,703

 216 43 43
이자수입

 216-01공공예금 43 43 계 43
이자수입

○ 결산이자   = 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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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7 부담금 ]

[ 건설과 ]

 220 1,134,214 984,396 149,818
임시적세외수입

 227 336,698 200,000 136,698
부담금

 227-02 336,698 200,000 136,698 계 136,698
일반부담금

○ 도로굴착복구부담금  

(경정) 336,698,000원 - (기정) 200,000,000원 = 136,698

 228 764,952 751,832 13,120
잡수입

 228-04 20,120 7,000 13,120 계 13,120
과태료수입

○ 도로 무단점유 과태료  

(경정) 20,120,000원 - (기정) 7,000,000원 = 13,120

 400 328,000 328,000
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

 410 328,000 328,000
조정교부금

 411 328,000 328,000
조정교부금

 411-01 328,000 328,000 계 328,000
조정교부금

○ 옥련동 한국아파트 앞 일원 도로개설공사   = 328,000

 500 317,191 312,191 5,000
보조금

 520 317,191 312,191 5,000
시도비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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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건설과 ]

 521 317,191 312,191 5,000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317,191 312,191 5,000 계 5,000
시도비보조금등

○ 도로점용징수 우수기관 시상금(성립전경비)   = 5,000

 
2,786,396 1,837,587 948,809건설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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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9 과년도수입 ]

[ 건축과 ]

 200 170,000 100,000 70,000
세외수입

 220 170,000 100,000 70,000
임시적세외수입

 229 130,000 60,000 70,000
과년도수입

 229-01 130,000 60,000 70,000 계 70,000
과년도수입

○ 건축법 이행강제금  

(경정) 130,000,000원 - (기정) 60,000,000원 = 70,000

 
176,810 106,810 70,000건축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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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]  [ 410 조정교부금 ]  [ 411 조정교부금 ]

[ 도시관리과 ]

 400 500,000 500,000
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

 410 500,000 500,000
조정교부금

 411 500,000 500,000
조정교부금

 411-01 500,000 500,000 계 500,000
조정교부금

○ 연수18호(청은)어린이공원 조성   = 500,000

 500 1,337,848 337,152 1,000,696
보조금

 520 1,326,620 325,924 1,000,696
시도비보조금등

 521 1,326,620 325,924 1,000,696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1,326,620 325,924 1,000,696 계 1,000,696
시도비보조금등

○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(성립전  

  경비)   = 9,000

○ 선학5,6,7호(주제)공원조성사업(성립전경비)   = 971,696

○ 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 우수구 지원   = 20,000

 
1,913,761 413,065 1,500,696도시관리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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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3 수수료수입 ]

[ 교통행정과 ]

 200 1,238,657 1,504,657 △266,000
세외수입

 210 460,000 520,000 △60,000
경상적세외수입

 213 320,000 420,000 △100,000
수수료수입

 213-01 320,000 420,000 △100,000 계 △100,000
증지수입

○ 인증기사용수수료  

(경정) 320,000,000원 - (기정) 420,000,000원 = △100,000

 215 140,000 100,000 40,000
징수교부금수입

 215-01 140,000 100,000 40,000 계 40,000
징수교부금수입

○ 교통유발부담금  

(경정) 140,000,000원 - (기정) 100,000,000원 = 40,000

 220 778,657 984,657 △206,00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660,248 891,248 △231,000
잡수입

 228-04 312,448 433,448 △121,000 계 △121,000
과태료수입

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 

(경정) 80,000,000원 - (기정) 150,000,000원 = △70,000

○ 자동차무단방치 범칙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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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교통행정과 ]

(경정) 15,000,000원 - (기정) 30,000,000원 = △15,000

○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 

(경정) 4,000,000원 -(기정) 40,000,000원 = △36,000

 228-09 347,800 457,800 △110,000 계 △110,000
기타잡수입

○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 

(경정) 340,000,000원 - (기정) 450,000,000원 = △110,000

 229 111,500 86,500 25,000
과년도수입

 229-01 111,500 86,500 25,000 계 25,000
과년도수입

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 

(경정) 110,000,000원 - (기정) 85,000,000원 = 25,000

 
1,264,707 1,530,707 △266,000교통행정과  계

31 / 35


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재난안전관리과 ]

 500 2,140 1,300 840
보조금

 510 840 840
국고보조금등

 511 840 840
국고보조금등

 511-01 840 840 계 840
국고보조금

○ 인력동원훈련(성립전경비)   = 840

 
5,368 4,528 840재난안전관리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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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3 이월금 ]

[ 보건소 ]

 200 207,215 178,572 28,643
세외수입

 220 54,439 25,796 28,643
임시적세외수입

 223 16,439 16,296 143
이월금

 223-01국고보조 10,837 10,694 143 계 143
금사용잔액

○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잔액 반납   = 143

 228 38,000 9,500 28,500
잡수입

 228-04 38,000 9,500 28,500 계 28,500
과태료수입

○ 의료.약사법위반 과태료  

(경정) 37,000,000원 - (기정) 8,500,000원 = 28,500

 500 1,326,218 1,328,016 △1,798
보조금

 510 695,904 707,903 △11,999
국고보조금등

 511 695,904 707,903 △11,999
국고보조금등

 511-01 695,904 707,903 △11,999 계 △11,999
국고보조금

○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 

(경정) 132,772,000원 - (기정) 139,772,000원 = △7,000

○ 암치료비지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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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보건소 ]

(경정) 44,311,000원 - (기정) 45,310,000원 = △999

○ 소아암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 

(경정) 27,360,000원 - (기정) 20,360,000원 = 7,000

○ 저소득 암검진 사업  

(경정) 78,800,000원 - (기정)  98,800,000원 = △20,000

○ 금연클리닉 사업  

(경정) 74,700,000원 - (기정)  65,700,000원 = 9,000

 520 630,314 620,113 10,201
시도비보조금등

 521 630,314 620,113 10,201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630,314 620,113 10,201 계 10,201
시도비보조금등

○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  

(경정) 66,386,000원 - (기정)  69,886,000원 = △3,500

○ 암치료비지원  

(경정) 22,156,000원 - (기정) 22,655,000원 = △499

○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 

(경정) 13,680,000원 - (기정) 10,180,000원 = 3,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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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보건소 ]

○ 저소득 암검진 사업  

(경정) 37,101,000원 - (기정) 47,101,000원 = △10,000

○ 금연클리닉 사업  

(경정) 37,350,000원 - (기정) 32,850,000원 = 4,500

○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(성립전경비)  

(경정) 18,900,000원 - (기정) 2,700,000원 = 16,200

 
1,533,433 1,506,588 26,845보건소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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